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12. 31.>

수질검사 수수료(제23조제3항 관련)

1.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수수료

구분 항목명 수수료(시료당)

가. 기본항목

수온 15,000원

염분 15,000원

수소이온농도 15,000원

대장균군 20,000원

나. 영양염류

질산질소 15,000원

인산인 15,000원

규산규소 15,000원

다. 주요원소

나트륨 10,000원

마그네슘 10,000원

칼슘 10,000원 

칼륨 10,000원 

라. 유해영향물질 및 

방사능

카드뮴 30,000원

납 30,000원

구리 30,000원

수은 30,000원

세슘(137Cs) 400,000원

스트론튬(90Sr) 1,000,000원

삼중수소(3H) 300,000원

2.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검사 수수료 

구 분 항목명 수수료(시료당)

가. 영양염류 및 

주성분원소

염분 25,000원

나트륨 20,000원



칼슘 20,000원

마그네슘 20,000원

나. 유해영향물질

붕소(B) 20,000원

비소(As) 40,000원

납(Pb) 40,000원

셀레늄(Se) 40,000원

수은(Hg) 45,000원

6가크롬(Cr6+) 20,000원

카드뮴(Cd) 45,000원

스트론튬(Sr) 45,000원

다. 미생물
(저온)일반세균 40,000원

총대장균군 50,000원

 비고

  1. 검사를 위해 현지에 출장하는 경우 여비는 수질검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

다.

  2. 취수해역 현장의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 등에 

따른 경비를 추가한다.


